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

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

화하고 구체화 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P> <P>&nbsp;</P> <P>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

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는 없다.</P> <P>(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P>


